
[별  15] <개  2016.1.22.>

이송취 소의 위치․구조 및 설비의 ( 39조 )

Ⅰ. 장소

1. 이송취 소는 다  각목  장소 외  장소에 여야 다.

가. 철도  도   

나. 고속국도  자동차 용도 (「도 법」 48조 1항에 라 지  

도 를 말 다)  차도․ 어깨  분리

다. ․ 지 등  리  원이 는 곳

라. 경사지역  붕  험이 있는 지역

2. 1  규 에 불구 고 다  각목  1에 해당 는 경우에는 1  각

목  장소에 이송취 소를   있다.

가. 지 상황 등 부득이  사 가 있고 에 요  조 를 는 경우

나. 1  나목 는 다목  장소에 횡단 여 는 경우

Ⅱ.  등  재료  구조

1. ․ 이 쇠  (이  “ 등”이라 다)  재료는 다  각목  

규격에 합  것  거나 이  동등 이상  계  질이 있는 것

 여야 다.

가.  : 고 용 탄소강 (KS D 3564), 용 탄소강 (KS 

D 3562), 고 용 탄소강 (KS D 3570) 는 용 스 인 스

강 (KS D 3576)

나. 이 쇠 : 용강  맞 용 식 이 쇠(KS B 1541), 철강재 

랜지 단계(KS B 1501), 랜지  허용자(KS B 

1502), 강  용 식 랜지(KS B 1503), 철강재 랜지  본

(KS B 1511) 는 랜지  개스킷자리 (KS B 1519)

다.  : 주강 랜지  (KS B 2361)

2. 등  구조는 다  각목  에 여 생 는 에  

이 있어야 다.

가. 험  량, 등  내 , 등과 그 부속  자 , 토 , 

, 열차 , 자동차   부  등  주

나. 풍 , , 도변  향, 진동  향, 지진  향,  닻

에  충격  향, 도  조  향, 공 상  향  다른 

공사에  향 등  종

3. 량에 는  량  굴곡․신축․진동 등에 여  구조

 여야 다.

4.  께는  외경에 라 다  에  것 이상  여야 다.



 외경(단  ㎜)  께(단  ㎜)

114.3 미만 4.5

114.3 이상 139.8 미만 4.9

139.8 이상 165.2 미만 5.1

165.2 이상 216.3 미만 5.5

216.3 이상 355.6 미만 6.4

356.6 이상 508.0 미만 7.9

508.0 이상 9.5

5. 2  내지 4  규  것 외에 등  구조에 여 요  사

항  국민 처장 이 여 고시 다.

6.  에 향  미   있는 신축이 생  우 가 있는 부분에는 

그 신축  는 조 를 강구 여야 다.

7. 등  이  크용  는 이  동등 이상  효과를 갖는 용 법

에 여야 다. 다만, 용 에 는 것이 당 지 니  경우는 

상 요  강도가 있는 랜지이    있다.

8. 랜지이  는 경우에는 당해 이 부분  검  고 험  

산  지   조 를 여야 다. 다만, 해  입  경우에

는 산 지조 를 니   있다.

9. 지  는 해 에  등에 다  각목  에 내구 이 있고 

연 항이 큰 도복장재료를 사용 여 외면부식  지   조

를 여야 다.

가) 도장재(塗裝材)  복장재(覆裝材)는 다   는 이  동등 이

상  식효과를 갖는 것   것

1) 도장재는 도용강 스 트도복장 법(KS D 8306)에  스

트 에나 , 도용강 타르에나 도복장 법(KS D 8307)에  

타르 에나

2) 복장재는 도용강 스 트도복장 법(KS D 8306)에  니

크 즈, 라스크 즈, 라스매트 는 폴리에틸 , 헤시 크 즈, 

타르에폭시, 페트 라튬 이 , 경질염 닐라이닝강 , 폴리에틸 열

축튜 , 나이 12 지

나) 식 복  법  도용강 스 트도복장 법(KS D 8306)에 

 법, 도용강 타르에나 도복장 법(KS D 8307)에  법 

는 이  동등 이상  부식 지효과가 있는 법에  것

10. 지상 는 해상에  등에는 외면부식  지   도장  

실시 여야 다.



11. 지  는 해 에  등에는 다  각목  에 여 

식조 를 여야 다. 이 경우 근  매  그  구조 에 

여 향  미 지 니 도  요  조 를 여야 다.

가. 식 는 포 황산동 극  마이 스 0.8V 이   것

나.  간격(200m 내지 500m)  단자를  것

다. 철  부지 등  향  는 장소에 등  매 는 경우

에는 강 법 등에  조 를  것

12. 등에 가열 는 보   를 는 경우에는 재

상 고 다른 시 에 향  주지 니 는 구조  여야 다.

Ⅲ.  

1. 지 매

 지 에 매 는 경우에는 다  각목  에 여야 다.

가.  그 외면 부  건축 ․지 가․  는 도시 지 각각 

다  규 에  거리를  것. 다만, 2) 는 3)  공작 에 

있어 는  산 지조 를 는 경우에 그 거리를 2분  

1  범  에  단축   있다.

1) 건축 (지 가내  건축  외 다) : 1.5m 이상

2) 지 가   : 10m 이상

3) 「 도법」에  도시 ( 험  입우 가 있는 것에 

다) : 300m 이상

나.  그 외면 부  다른 공작 에 여 0.3m 이상  거리를 

보   것. 다만, 0.3m 이상  거리를 보  곤란  경우  당해 

공작  보  여 요  조 를 는 경우에는 그러 지 니

다.

다.  외면과 지 면과  거리는 산이나 들에 있어 는 0.9m 이상, 

그  지역에 있어 는 1.2m 이상   것. 다만, 당해  각

각  이  매 는 경우  동등 이상  이 보 는 견고 고 

내구 이 있는 구조 (이  “ 구조 ”이라 다) 에 는 경

우에는 그러 지 니 다.

라.  지  동결  인  손상  지 니 는  이  매

 것

마. 토 는 토를  경사면  부근에  매 는 경우에는 경사

면  붕 에  해가 생 지 니 도  매  것

.  입상부, 지  변부 등 지지조건이 변 는 장소에 있어

는 굽  사용 거나 지 개량 그 에 요  조 를 강구  것

사.  부에는 사질토 는 모래  20㎝(자동차 등  이 없는 

경우



에는 10㎝) 이상,  상부에는 사질토 는 모래  30㎝(자동차 등

 에 없는 경우에는 20㎝) 이상 채울 것

2. 도   매

 도  에 매 는 경우에는 1 (나목  다목  외 다)  

규 에 는 외에 다  각목  에 여야 다.

가.  원  자동차  향이  장소에 매  것

나.  그 외면 부  도  경계에 여 1m 이상  거리를 

 것

다. 시가지(「국토  계획  이용에  법 」 6조 1  규 에 

 도시지역  말 다. 다만, 동법 36조 1항 1  다목  규 에 

 공업지역  외 다. 이  같다) 도  에 매 는 경우에는 

 외경보다 10㎝ 이상  견고 고 내구 이 있는 재질  (이  

“보 ”이라 다)   상부 부  30㎝ 이상 에  것. 

다만, 구조  에 는 경우에는 그러 지 니 다.

라. (보  는 구조 에 여  보 는 경우에는 당

해 보  는 구조  말 다. 이  목  사목에  같다)  

그 외면 부  다른 공작 에 여 0.3m 이상  거리를 보  것. 

다만,  외면에  다른 공작 에 여 0.3m 이상  거리를 보

 곤란  경우  당해 공작  보  여 요  조 를 

는 경우에는 그러 지 니 다.

마. 시가지 도  노면 래에 매 는 경우에는 ( 구조  

에  것  외 다)  외면과 노면과  거리는 1.5m 이상, 보

 는 구조  외면과 노면과  거리는 1.2m 이상   것

. 시가지 외  도  노면 래에 매 는 경우에는  외면과 노

면과  거리는 1.2m 이상   것

사. 포장  차도에 매 는 경우에는 포장부분  노 (차단 이 있는 경

우는 당해 차단  말 다. 이  같다)  에 매 고,  외면

과 노  부  거리는 0.5m 이상   것

. 노면 외  도  에 매 는 경우에는  외면과 지 면과  

거리는 1.2m[보  는 구조 에 여 보  에 있어

는 0.6m(시가지  도  에 매 는 경우에는 0.9m)] 이상   

것

자. ․ 도 ․ 도 ․가스  는 이  사  것이 매 어 있거나 

매  계획이 있는 도 에 매 는 경우에는 이들  상부에 매 지 

니  것. 다만, 다른 매  이가 2m 이상인 에는 그러 지 

니 다.

3. 철도부지  매



 철도부지(철도차량  운행   궤도  이를 는 노  는 

공작  구  시  거나   용지를 말 다. 이  

같다)에 인 여 매 는 경우에는 1 (다목  외 다)  규 에 

는 외에 다  각목  에 여야 다.

가.  그 외면 부  철도 심 에 여는 4m 이상, 당해 철도

부지(도 에 인  경우를 외 다)  용지경계에 여는 1m 이상

 거리를 지  것. 다만, 열차  향  지 니 도  매

거나  구조가 열차 에 견   있도   경우에는 그러 지 

니 다.

나.  외면과 지 면과  거리는 1.2m 이상   것

4. 천 리구역 내 매

 「 천법」 12조에 라 지  리구역 내에 매 는 경

우에는 1  규  용 는 것 외에  는 이 천 

리구역  지 면과 는 부분 부  천 리상 요  거리를 지

여야 다.

5. 지상

 지상에 는 경우에는 다  각목  에 여야 다.

가. 이 지 면에 지 니 도   것

나. [이송 지(펌 에 여 험  보내거나 는 작업  행 는 

장소를 말 다. 이  같다)  구내에 어진 것  외 다]  다

 에  거리를  것

1) 철도( 송용 만 쓰이는 것  외 다) 는 도  (「국토  

계획  이용에  법 」에  공업지역 는 용공업지역에 있

는 것  외 다)  경계 부  25m 이상

2) 별  4 Ⅰ 1  나목1)․2)․3) 는 4)  규 에  시 부  

45m 이상

3) 별  4 Ⅰ 1  다목  규 에  시 부  65m 이상

4) 별  4 Ⅰ 1  라목1)․2)․3)․4) 는 5)  규 에  시 부  

35m 이상

5) 「국토  계획  이용에  법 」에  공공공지 는 「도시

공원법」에  도시공원 부  45m 이상

6) 매시 ․ 시 ․ 락시  등 불특 다  용 는 시   연면

 1,000㎡ 이상인 것 부  45m 이상

7) 1일 평균 20,000명 이상 이용 는 차역 는 버스 미 부  

45m 이상

8) 「 도법」에  도시   험 이 입  가능 이 있는 것

부 300m 이상



9) 주택 는 1) 내지 8)과 사  시   다  사람이 출입 거나 

근 는 것 부  25m 이상

다. (이송 지  구내에  것  외 다)  양 면 부  당

해  상용 에 라 다  에  (「국토  계획  

이용에  법 」에  공업지역 는 용공업지역에  

에 있어 는 그  3분  1)  공지를 보  것. 다만, 양단  폐

쇄  폐구조  구조  에  거나 험  출

산  지   있는 상 효  담  는 등 상 요  

조 를 는 경우에는 그러 지 니 다.

 상용 공지  

0.3㎫ 미만 5m 이상

0.3㎫ 이상 1㎫ 미만 9m 이상

1㎫ 이상 15m 이상

라.  지진․풍 ․지 침 ․ 도변 에  신축 등에 여 이 

있는 철근 크리트조 는 이  동등 이상  내 이 있는 지지 에 

여 지지 도   것. 다만, 재에 여 당해 구조 이 변  

우 가 없는 지지 에 여 지지 는 경우에는 그러 지 니 다.

마. 자동차․  등  충돌에 여  는 그 지지 이 손상   

우 가 있는 경우에는 견고 고 내구 이 있는 보 를   것

.  다른 공작 (당해  지지  외 다)에 여  

지 리상 요  간격  가질 것

사. 단열재 등   감싸는 경우에는 일 구간마다 검구를 거나 

단열재 등  쉽게 떼고 붙일  있도  는 등 검이 쉬운 구조   

것

6. 해

 해 에 는 경우에는 다  각목  에 여야 다.

가.  해 면 에 매  것. 다만,  닻 내림 등에 여 

이 손상   우 가 없거나 그 에 부득이  경우에는 그러 지 

니 다.

나.  이미  과 차 지 말 것. 다만, 차가 불가  경

우   손상  지   조 를 는 경우에는 그러

지 니 다.

다.  원  이미  에 여 30m 이상  거리

를  것

라. 2본 이상   동시에 는 경우에는 이 상  지 

니 도  요  조 를  것



마.  입상부에는 시   것. 다만, 계 부 (繫船浮標)

에 도달 는 입상 이 강  외  재질인 경우에는 그러 지 니 다.

.  매 는 경우에는 외면과 해 면(당해  매 는 

해 에 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  후 해 면

 0.6m 래를 말 다)과  거리는 닻 내림  충격, 토질, 매 는 

재료, 통사  등  감 여  거리   것

사. 일 우 가 있는 해 면 래에 매 는 경우에는  노출  

지   조 를  것

.  매 지 니 고 는 경우에는 이 연속  지지

도  해 면  고를 것

자. 이 부양 는 이동  우 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   

조 를  것

7. 해상

 해상에 는 경우에는 다  각목  에 여야 다.

가.  지진․풍 ․ 도 등에 여  구조  지지 에 여 지

지  것

나.   등  항행에 여 손상  지 니 도  해면과  사

이에 요  공간  보 여  것

다.  충돌 등에 해   는 그 지지 이 손상   우 가 

있는 경우에는 견고 고 내구 이 있는 보 를  것

라.  다른 공작 (당해  지지  외 다)에 여  

지 리상 요  간격  보  것

8. 도 횡단

도 를 횡단 여  는 경우에는 다  각목  에 여야 

다.

가.  도  래에 매  것. 다만, 지  상황 그 에 특별  사

에 여 도  상공 외  당 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상 

 조 를 강구 여 도 상공  횡단 여   있다.

나.  매 는 경우에는 2 (가목  나목  외 다)  규  

용 ,  속  는 구조  에  것

다.  도 상공  횡단 여 는 경우에는 5 (가목  외

다)  규  용 ,   당해 에 계  부속 는 그 

래  노면과 5m 이상  직거리를 지  것

9. 철도  횡단매

철도부지를 횡단 여  매 는 경우에는 3 (가목  외 다) 

 8  나목  규  용 다.



10. 천 등 횡단

천 는 를 횡단 여  는 경우에는 다  각목  에 

여야 다.

가. 천 는 를 횡단 여  는 경우에는 에 과  

이 생 지 니 도  요  조 를 여 량에  것. 다만, 

량에 는 것이 당 지 니  경우에는 천 는  

에 매   있다.

나. 천 는 를 횡단 여  매 는 경우에는  속  

는 구조  에 고, 당해 속  는 구조  부양이

나  닻 내림 등에  손상  지   조 를  것

다. 천 는  에  매 는 경우에는  외면과 계획

상(계획 상이 심 상보다 높  경우에는 심 상)과  거리는 다

 규 에  거리 이상  ,  그 에 천 리시  

에 향  주지 니 고 천 닥  변동․ 임 등에  향  

지 니 는 이  매 여야 다.

1) 천  횡단 는 경우 : 4.0m

2) 를 횡단 는 경우

가) 「 도법」 2조 3 에 른 도(상부가 개 는 구조  

 것에 다) 는 운  : 2.5m

나) 가)  규 에  에 해당 지 니 는 좁  (용  

그 에 사  것  외 다) : 1.2m

라. 천 는 를 횡단 여  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

 규 에 는 외에 2 (나목․다목  사목  외 다)  5

(가목  외 다)  규  용  것

Ⅳ. 타  등

1. 산 지조

 시가지․ 천․ ․ ․도 ․철도 는 (透水性) 지 에 

는 경우에는  험  산  지   있는 강철  ․철근

크리트조  구조  등 견고 고 내구 이 있는 구조  에 

여야 다.

2. 가연 증  체 지조

  여 는 (높이 1.5m 이상인 것에 다)에

는 가연  증  체 를 지 는 조 를 여야 다.

3. 부등침  등  우 가 있는 장소에 는 



부등침  등 지  변동이 생  우 가 있는 장소에  는 

경우에는 이 손상  지 니 도  요  조 를 여야 다.

4. 굴착에 여 주 가 노출   보

굴착에 여 주 가 일시 노출 는  손상 지 니 도   

보 조 를 여야 다.

5. 시험

가. 등  용 부는 시험  실시 여 합격  것. 이 경우 이송

지내  지상에  등  체 용 부  20% 이상  췌 여 

시험   있다.

나. 가목  규 에  시험  법,  등  국민 처장

이 여 고시 는 에  것

6. 내 시험

가. 등  상용  1.25  이상   4시간 이상  

가 여  그  이상이 없  것. 다만, 시험  실시  등

 시험구간 상 간  연결 는 부분 는 시험  여 등  

내부공 를 뽑 낸 후 폐쇄  곳  용 부는 5  시험  

갈   있다.

나. 가목  규 에  내 시험  법,  등  국민 처장 이 

여 고시 는 에  것

7. 운 상태  감시장

가. 계( 등  험  이송에 사용 는 일체  부속 를 말 다. 

이  같다)에는 펌    작동상황 등 계  운 상태를 감시

는 장 를  것

나. 계에는  는 량  이상변동 등 이상  상태가 생 는 경

우에 그 상황  경보 는 장 를  것

8. 어장

계에는 다  각목에  어 능이 있는 어장 를 여야 

다.

가. 장 ․ 검지장 ․ 차단  그   어회

가 상  있지 니 면 펌 가 작동 지 니 도  는 어 능

나. 상 이상상태가 생  경우에 펌 ․ 차단  등이 자동 는 

동  연동 여 신속히 지 는 폐쇄 도  는 어 능

9. 장

가. 계에는 내  이 상용  과 거나 격작용 등

에 여 생  이 상용  1.1 를 과 지 니 도  

어 는 장 (이  “ 장 ”라 다)를  것



나. 장  재료  구조는 Ⅱ 1  내지 5  에  것

다. 장 는 계  변동  충분히   있는 용량  

가질 것

10. 검지장  등

가. 계에는 다  에 합  검지장 를  것

1) 가연 증 를 생 는 험  이송 는 계  검상자에는 

가연 증 를 검지 는 장

2) 계내  험  양  는 법에 여 자동  험

  검지 는 장  는 이  동등 이상  능이 있는 장

3) 계내   는 법에 여 험   자동

 검지 는 장  는 이  동등 이상  능이 있는 장

4) 계내   일 게 지시키고 당해  는 법

에 여 험   검지 는 장  는 이  동등 이상  

능이 있는 장

나.  지 에 매  경우에는 상 요  장소( 천 등  래에 

매  경우에는 속  는 구조   말 다)에 검지구

를  것. 다만,  라 일  간격   검지   있

는 장 를 는 경우에는 그러 지 니 다.

11. 차단

가. 에는 다  에 여 차단 를  것. 다만, 2) 

는 3)에 해당 는 경우  당해 지역  횡단 는 부분  양단  높

이 차이  인 여 부  상  역  우 가 없는 에

는 에는 지 니   있 며, 4) 는 5)에 해당 는 경

우  구조  는 등 상 요  조 를 는 경우에는 

지 니   있다.

1) 시가지에 는 경우에는 약 4㎞  간격

2) 천․ 소 등  횡단 여 는 경우에는 횡단 는 부분  양 끝

3) 해상 는 해 를 통과 여 는 경우에는 통과 는 부분  양 

끝

4) 산림지역에 는 경우에는 약 10㎞  간격

5) 도  는 철도를 횡단 여 는 경우에는 횡단 는 부분  양 

끝

나. 차단 는 다  능이 있  것

1) 원격조작  지조작에 여 폐쇄 는 능

2) 10  규 에  검지장 에 여 이상이 검지  경우에 

자동  폐쇄 는 능

다. 차단 는 그 개폐상태가 당해 차단  장소에  용

이 게 인   있  것



라. 차단 를 지 에 는 경우에는 차단 를 검상자 

에 지  것. 다만, 차단 를 도 외  장소에 고 당해 

차단  검이 가능 도  조 는 경우에는 그러 지 니

다.

마. 차단 는 당해 차단  리에 계 는 자외  자가 

동  개폐   없도   것

12. 험  거조

에는  인 는 2개  차단  사이  구간마다 당해 

 험  게  는 불연 체    있는 조 를 

여야 다.

13. 감진장  등

 경 에는 상 요  장소  25㎞  거리마다 감진장   강

진계를 여야 다.

14. 경보

이송취 소에는 다  각목  에 여 경보 를 여야 다.

가. 이송 지에는 상벨장   장 를  것

나. 가연 증 를 생 는 험  취 는 펌 실등에는 가연 증  

경보 를  것

15. 찰차 등

 경 에는 다  각목  에 라 찰차를 고 자재창고

를 여야 다.

가. 찰차

1) 계  리상 요  장소에  것

2) 평면도·종횡단면도 그 에 등  상황  시  도면, 가스

탐지 , 통신장 , 용조명 구, 지 구, , 복

( 는 열복), 소 , 경계 , 삽, 곡 이 등 검· 에 요  

자재를  것

나. 자재창고

1) 이송 지, 경 (5㎞ 이 인 것  외 다)  5㎞ 이내마다  

재상 효  장소  주요  천· 소·해상·해 를 횡단 는 장

소  근처에 각각  것. 다만, 특 이송취 소 외  이송취 소

에 있어 는 경 에는 지 니   있다.

2) 자재창고에는 다  자재를  것

가) 3％  희 여 사용 는 포소 약  400ℓ이상, 복( 는 

열복) 5벌 이상, 삽  곡 이 각 5개 이상

나) 출  험  처리   자재  조 를  자

재



16. 상 원

운 상태  감시장 ․ 어장 ․ 장 ․ 검지장 ․ 차단 ․

소   경보 에는 상용 원이 고장인 경우에 자동  작동  

 있는 상 원  여야 다.

17. 지 등

가. 계에는 상 요에 라 지 등  를  것

나. 계는 상 요에 라 지지  그  구조 부  연  것

다. 계에는 상 요에 라 연용 속   것

라. 뢰  지장소에 근 여  는 경우에는 연  

여 요  조 를  것

18. 뢰

이송취 소( 험  이송 는 등  부분  외 다)에는 뢰 를 

여야 다. 다만, 주  상황에 여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

는 그러 지 지 니 다.

19. 

이송취 소에 는 는 「 사업법」에  

에 여야 다.

20. 지  게시

가. 이송취 소( 험  이송 는 등  부분  외 다)에는 별  4 

Ⅲ 1  에 라 보  쉬운 곳에 “ 험  이송취 소”라는 

시를  지  동  Ⅲ 2  에 라 에 여 요  사

항  게시  게시  여야 다.

나.  경 에는 국민 처장 이 여 고시 는 에 라 

지․주 시  주 지를 여야 다.

21.  작동시험

 국민 처장 이 여 고시 는 것  국민 처장 이 

여 고시 는 법에 라 시험  실시 여 상  작동 는 것이어

야 다.

22. 에 계  계   등

험  부  이송 거나 에 이송 는 경우  계  

 등에 있어  7  내지 21  규 에 는 것이 히 곤란

 경우에는 다른 조 를 강구   있다.

23. 펌  등

펌   그 부속 (이  “펌 등”이라 다)를 는 경우에는 다

 각목  에 여야 다.

가. 펌 등(펌 를 펌 실 내에  경우에는 당해 펌 실  말 다. 이



나목에  같다)  그 주 에 다  에  공지를 보  것. 다만, 

벽·   보를 내 구조  고 지붕  폭 이  출  도  

가벼운 불연재료   펌 실에 펌 를  경우에는 다  에  

공지   3분  1    있다.

펌 등  상용 공지  

1㎫ 미만 3m 이상

1㎫ 이상 3㎫ 미만 5m 이상

3㎫ 이상 15m 이상

나. 펌 등  Ⅲ 5 나목  규 에 여 그 주변에 거리를  것. 

다만, 험  출 산  지   있는 상 효  담 등  공작

 주 상황에 라 는 등 상 요  조 를 는 경우에는 

그러 지 니 다.

다. 펌 는 견고   에 고 여  것

라. 펌 를 는 펌 실  다  에 합 게  것

1) 불연재료  구조   것. 이 경우 지붕  폭 이  출  

도  가벼운 불연재료이어야 다.

2) 창 는 출입구를 는 경우에는 갑종  는 종

  것

3) 창 는 출입구에 리를 이용 는 경우에는 망입 리   것

4) 닥  험 이 침 지 니 는 구조  고 그 주변에 높이 20

㎝ 이상    것

5)  험 이 외부  출 지 니 도  닥  당  경사를 

고 그 부에 집 를  것

6) 가연 증 가 체  우 가 있는 펌 실에는 출 를  것

7) 펌 실에는 험  취 는데 요  채 ·조명   를 

 것

마. 펌 등  외에 는 경우에는 다  에  것

1) 펌 등  는 부분  지  험 이 침 지 니 는 구조

 고 그 주 에는 높이 15㎝ 이상    것

2)  험 이 외부  출 지 니 도  구  집 를 

 것

24. 그장

그장 를 는 경우에는 다  각목  에 여야 다.

가. 그장 는  강도  동등 이상  강도를 가질 것



나. 그장 는 당해 장  내부  게 출   있고 내부

 출  후가 니면 그를 삽입 거나 출   없는 구조   것

다. 그장 는  내에 이상 이 생 지 니 도   것

라. 그장 를  장소  닥  험 이 침 지 니 는 구조  

고  험 이 외부  출 지 니 도  구  집

를  것

마. 그장  주변에는  3m 이상  공지를 보  것. 다만, 펌 실

내에 는 경우에는 그러 지 니 다.

25. 

체 · 어  등  다  각목  에 여 여야 다.

가. 는 원  이송 지 는 용부지내에  것

나. 는 그 개폐상태가 당해  장소에  쉽게 인   있도

  것

다. 를 지 에 는 경우에는 검상자 에  것

라. 는 당해  리에 계 는 자가 니면 동  개폐   

없도   것

26. 험  주입구  토출구

험  주입구  토출구는 다  각목  에 여야 다.

가. 험  주입구  토출구는 재 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 

것

나. 험  주입구  토출구는 험  주입 거나 토출 는 스 는 

과 결합이 가능 고 험  출이 없도   것

다. 험  주입구  토출구에는 험  주입구 는 토출구가 있다는 

내용과 재 과  주 사항  시  게시   것

라. 험  주입구  토출구에는 개폐가 가능  를  것

27. 이송 지  조

가. 이송 지  구내에는 계자 외  자가 함부  출입   없도  경계

시를  것. 다만, 주  상황에 여 계자 외  자가 출입  우

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 지 니 다.

나. 이송 지에는 다  에 여 당해 이송 지  험 이 

출 는 것  지   있는 조 를  것

1) 험  취 는 시 (지 에  것  외 다)  이송 지  

부지경계 부  당해  상용 에 라 다  에  

거리(「국토  계획  이용에  법 」에  용공업지역 는 

공업지역에 는 경우에는 당해 거리  3분  1  거리)를  것



 상용 거리

0.3㎫ 미만 5m 이상

0.3㎫ 이상 1㎫ 미만 9m 이상

1㎫ 이상 15m 이상

2) 4  험 ( 도 20℃   100g에 용해 는 양이 1g미만인 것에 

다)  취 는 장소에는  험 이 외부  출 지 니

도  분리장 를  것

3) 이송 지  부지경계 에 높이 50㎝ 이상  를  것

Ⅴ. 이송취 소   특

1. 험  이송    연장(당해   는 종 이 2 이

상인 경우에는 임  에  임  종 지  당해  연장  

 것  말 다. 이  같다)이 15㎞를 과 거나 험  이송  

 에 계  상용 이 950㎪ 이상이고 험  이송  

  연장이 7㎞ 이상인 것(이  "특 이송취 소"라 다)이 닌 이

송취 소에 여는 Ⅳ 7  가목, Ⅳ 8  가목, Ⅳ 10  가목2)  

3)과 13  규  용 지 니 다.

2. Ⅳ 9  가목  규  격작용등에 여 에 생  이 주

에  허용 도를 과 지 니 는 계  특 이송취 소 외  

이송취 소에 계  것에는 용 지 니 다.

3. Ⅳ 10  나목  규  험  이송   에 계  상

용 이 1㎫ 미만이고 내경이 100㎜ 이 인  특 이송취 소 

외  이송취 소에 계  것에는 용 지 니 다.

4. 특 이송취 소 외  이송취 소에   차단 는 Ⅳ 11

나목1)  규 에 불구 고 지조작에 여 폐쇄 는 능이 있는 것

   있다. 다만, 차단 가 다  각목  1에 해당 는 에 

 경우에는 그러 지 니 다.

가. 「 천법」 7조 2항에 른 국가 천· 부근에 「 도법」 3

조 17 에 른 도시 (취 시 에 다)이 있는 천 는 계획

폭이 50m 이상인 천  험 이 입  우 가 있는 천  

횡단 여  

나. 해상·해 · 소등  횡단 여  

다. 산 등 경사가 있는 지역에  

라. 철도 는 도   산이나 언  개 여 만든 부분  횡단 여 

 

5. 1  내지 4 에 규 지 니  것  특 이송취 소가 닌 이

송취 소   특 에 여 요  사항  국민 처장 이 여 

고시   있다.


